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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

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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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

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

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

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

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정종구팀장(☎02-2670-001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